
이 고지는 고용주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

근로자 여러분께 알립니다

PL9k (R01/08)

부상을 방지하려면
•	 산업보건안전규정을 준수하십시오 

•	 모든 안전 장치와 필수 개인 보호 장구를 사용하십시오 

•	 근로 조건이 위험해 보이는 곳은 감독자나 고용주, 보건 안전 위원회 대표자 

또는 가장 가까운 WorkSafeBC 사무소에 알리십시오

부상을 당하면
•	 즉시 응급 처치를 받으십시오 – 경미한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

•	 가능하면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모든 부상의 내용과 자세한 원인을 

알려주십시오 

•	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가정의나 카이로프랙터, 치과의사, 자연요법 의사, 

족병의사에게 받아도 됩니다 

•	 산재 보상 청구 진행 도중 의사나 의료인을 바꿀 생각이 있다면 WorkSafeBC에 

알리십시오

산재 보상 청구 방법
•	 일하다 다친 사실을 고용주와 가정의에게 알리면 산재 보상 청구를 시작하는 데 

도움이 됩니다 

•	 부상일 이후 일하지 못한 시간이 있으면 WorkSafeBC의 텔레클레임(Teleclaim) 

센터에 1 888 967-5377로 전화하고 2번을 누르십시오

산재 보상 청구 시 도움이 필요하면
•	 청구 콜센터(Claims Call Centre)에 604 231-8888 또는 무료전화 1 888 967-5377로 

연락하여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과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

•	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orkSafeBC.com을 보십시오


